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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취업규정」에 따라 여수시도시관리공단의 임

직원의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8., 2026. 1. 19.>

제2조(적용범위) 임직원의 보수는 「지방공기업법」, 「여수시 도시관

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정관」 등 다른 규정에 따로 정



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24. 7. 8., 2026. 1. 19.>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5. 13. 2026. 1. 19.>

1. “보수”라 함은 기본연봉, 평가급, 퇴직금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다

만, 기본연봉은 기본급, 제수당, 복리후생비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2. “봉급”이라 함은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책별로 지

급하는 기본급 또는 재직기간 등에 따라 계급별ㆍ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을 말한다.

3. “제수당”이라 함은 이 규정 제4장에 규정된 각종 수당을 말한다.

4. “복리후생비”라 함은 이 규정 제5장에 규정된 각종 복리후생비를

말한다.

5. “승급”이라 함은 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 기타 법령에 따라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6. “보수의 일 단위계산”이라 함은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

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7. “통상임금”이라 함은 기본급, 영업수당, 직급보조비, 업무추진교통

비, 가계안정비, 정액급식비, 장기근속수당, 장려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정업무수행경비, 조장수당, 기술수당, 선임수당, 명절휴가비, 대우

수당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제4조(임금제도) ① 임원과 3급이상의 직원은 연봉제로 하고, 시행에 관

한 세부사항은 연봉제 시행규정에 규정하도록 한다.



② 4급 이하 직원은 호봉제로 한다.

   제2장 기본급

제5조(임직원의 기본급) 임원과 연봉제 적용 직원의 기본연봉, 직원의

봉급 기준표는 별표 1, 별표 2와 같다.

제6조(초임호봉의 획정) ① 직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초임 호봉

을 1호봉으로 한다.

② 타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직원에 대하여는 별표 3의 경력환

산표에 의한 경력을 가산하여 획정하되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정규직 경력만을 인정한다. 이 경우에는 초임호봉에서 반영되지 아니

한 잔여기간이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다

만 사업이 여수시도시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 편입되어

인력이 승계되는 직원의 경우 별도의 계획에 의거 획정 할 수 있다.

제7조(호봉 재획정) ① 직원이 재직 중 별표 3의 경력환산표에 따라 경

력을 합산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호봉을 재획정 한다. 다만,

휴직, 정직 또는 대기발령 중인 자에 대하여는 복직 시에 재획정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경력합산을 할 때에는 그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의 초일자로

호봉을 재획정 하되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은 다음 승급기간에 이

를 산입한다.

제8조(승진시의 호봉획정) ① 직원이 승진하는 경우에는 승진된 직급에



서의 호봉을 획정하며, 승진된 직급에서의 호봉획정은 별표 8이 정하

는 바에 의하여 획정한다. <개정 2025. 5. 13.>

② 승진되기 전 계급에서 호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은 승진된

계급에서 근무한 기간으로 본다.

제9조(강임시의 호봉획정) ① 직원이 강임되는 경우에는 강임된 직급에

서의 호봉을 획정한다.

② 강임된 직급에서의 호봉획정은 별표 8이 정하는 승진 후 호봉을 강

임되기 전에 직급의 호봉으로 보고 이에 해당하는 승진 전 호봉을 강

임되는 직급의 호봉으로 획정한다. 이 경우 강임되는 직급에서의 획정

되는 호봉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높은 호봉으로 획정한

다. <개정 2025. 5. 13.>

③ 제2항에 따라 강임된 직급에서의 호봉획정을 함에 있어서 강임되

는 직원이 강임일 현재로 강임 전의 직급에서 호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12월 이상인 경우에는 제8조에도 불구하고 강임일에 강임

전의 직급에서 승급시킨 후에 강임된 직급에서의 호봉 획정으로 이를

갈음한다.

④ 강임되기 전 직급에서의 호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제3항

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승급시킨 후의 잔여기간을 말한다)은 강임된 직

급에서의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제10조(정기승급) ① 직원의 호봉간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이하 “승급

기간”이라 한다)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인사규정에 따로 정한 경우에



는 그에 따른다.

② 직원의 호봉은 매월 1일자로 승급한다.

③ 직원이 해당 직급 호봉의 최고 호봉에 도달하였을 때에는 승급하지

아니한다.

제11조(승급기간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호봉승급 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23. 6. 30.,

2024. 7. 8.>

1. 「병역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휴직한

기간

2. 업무로 인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한 기간

3. 인사위원회의 의결 또는 징계의결 요구가 기각되어 징계처분이 취

소된 자, 법원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경우 그 대기 기간

4. 직위해제처분을 받은자가 직위해제처분 또는 직위해제 처분의 사유

가 된 사건이 법원의 판결이나 노동위원회의 결정으로 무죄, 무효 또

는 취소된 경우 그 직위해제 처분기간

   제3장  보수의 계산 및 지급방법

제12조(보수지급일) ① 보수는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산정기간으

로 하여 당월 20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② 면직 또는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한 휴직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



구하고 면직 또는 휴직일에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시간외근무, 휴일근무, 야간근무에 따른 수당의 경우에는 익월 20

일 이내에 계산 지급한다.

제13조(원천징수등의 금지)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수에서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원천징수, 특별

징수 또는 공제(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등”이라 한다) 할 수 없다.

1. 법령에 따라 원천징수등을 하여야 하는 경우

2. 법원의 재판에 따라 원천징수등을 하여야 하는 경우

3. 노동조합비 및 사우회비 등 노사합의로 공제키로 한 경우. 단, 본인

이 서면으로 신청서 및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

제14조(보수의 계산) ① 신규채용자의 보수는 임용일부터 일 단위 계산

한다.

② 승진, 승급, 복직, 감봉, 직위해제 등의 경우에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 단위 계산한다.

③ 2년 이상 근속한 자가 면직(징계처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면직하는 경우와 그 달 1일자로 면직되는 경우를 제외한다)된 때 또는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휴직된 때에는 면직 또는 휴직한

날이 속하는 월의 봉급 전액을 지급한다. 다만, 본인의 사망으로 인한

경우에는 근속년수에 불구하고 당월의 보수정액을 지급한다.

제15조(보수의 감액) ① 취업규정에서 규정하는 연차휴가, 청원휴가, 공

가, 병가기간을 초과하여 결근한 자에 대하여는 초과 결근일수에 해당



하는 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무단결근자의 결근일수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징계에 의한 보수의 감액은 인사규정에 따르며, 인사규정에 규정되

지 아니한 사항은 별표 4의 구분에 따라 감액 지급한다.

제16조(잔무처리기간 중의 보수) 면직된 자가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

를 위하여 이사장의 명을 받아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15일을 초과하

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기간에 대하여 재직 시와 같은 보수를 일

단위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지급한 보수에 대하여는

퇴직급여 계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7조(겸무시의 보수) 임직원이 두가지 이상의 직을 겸무하였을 경우

에는 그 중 상위직에 해당하는 직책수당을 지급한다.

제18조(휴직기간 중의 보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로 휴직한 때를 제외하고는 휴직 기간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5. 13.>

1. 업무로 인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봉급

의 전액(연봉월액의 전액)을 지급한다.

2.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봉급

의 7할(연봉월액의 7할)을 지급한다.

3. 공단의 필요에 의하여 직무와 관련된 해외유학을 위하여 휴직한 경

우에는 그 기간 중 봉급의 5할(연봉월액의 5할)을 지급한다.

제19조(직위해제기간 중의 보수)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8할



(연봉월액의 8할)을 지급하며, 직위 해제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때에는 그 3개월이 경과한 후의 기간 중에는 봉

급의 5할(연봉월액의 5할)을 지급한다. 다만, 수당의 감액지급은 별표

4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25. 5. 13.>

제20조(면직 또는 징계처분 등이 취소된 직원의 보수) ① 임직원에게

행한 징계처분, 직위 해제처분, 면직처분이 법원의 판결이나 노동위원

회의 결정으로 무효 또는 취소된 때에는 복직일 또는 발령일에 원래의

정기 승급일을 기준으로 호봉을 재획정하여 동 처분으로 인하여 지급

하지 아니하였거나 감액된 보수를 소급하여 전액 지급한다. <개정 20

23. 6. 30.>

②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의 사

유가 된 형사사건에 대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 징

계처분을 받지 아니하고 비위행위에 대한 수사 결과 혐의없음으로 사

법경찰관이 불송치 하거나 검사가 불기소한 경우에는 해당기간 동안

지급이 제한된 보수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설 2023. 6. 30.>

제21조(비상시의 지급) 출산, 질병, 재해, 혼례 또는 장례의 비용으로 사

용하기 위하여 본인 또는 가족이 보수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이

보수의 지급일 전이라도 월 보수액의 한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수당



제22조(상여수당) 연봉제 대상자에 대하여 상여수당을 지급하되 월 봉

급액의 400%로 한다. 단, 별도의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으며, 연봉제

기준기본급에 포함하여 지급한다.

제23조(장기근속수당) ① 직원에 대하여는 근무연수에 따라 별표 5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하며, 연봉대상자는 연봉액에

포함한다.

② 제1항의 근무년수는 별표 3의 경력과 공단 재직기간을 합산한 경력

을 말한다.

③ 감봉ㆍ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연봉월액)이 감액지급 되는 자에

게는 별표 4의 구분에 의하여 장기근속 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5. 5. 13.>

제23조의2(대우수당) ① 최저직급인 직원이 승진소요 최저기간 경과

후 6개월 이후에도 승진하지 못하는 경우, 승진 시까지 별표 6의 대우

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② 대우수당은 자격요건을 충족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지

급한다.

③ 대우수당은 승진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을 중단한다.

④ 감봉ㆍ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연봉월액)이 감액지급 되는 자에

게는 별표 4의 구분에 의하여 대우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본조신설 2026. 1. 19.]

제24조(영업수당) ① 임직원에 대하여는 별표 6의 영업수당을 지급한



다.

② 해외무역 및 투자업무를 위하여 국외에 2개월 이상 장기 체류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1항의 수당 외에 별도의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③ 감봉ㆍ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지급 되는 자에게는 별표

4의 구분에 의하여 영업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제25조(파견수당) 공단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별표 6의 파견

수당을 지급한다.

제26조(기술수당)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 6의 구분에 의하여 기술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24. 7. 8., 202

5. 5. 13., 2025. 9. 8.>

1.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자격증을 소지하고 전기, 통신, 난

방, 기계분야 업무 등에 종사하는 자

3. 채용 자격요건으로 명시된 자격증을 보유하고 채용 시험에 합격된 자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

관리 전문인력으로서 재난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자

제27조(장려수당) 환경자원사업소의 시설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별표 6의 구분에 의하여 장려수당을 지급한다.

제27조의2(조장수당) 환경자원사업소의 시설에 근무하는 직원 중 조장

으로 임명된 자에 대하여는 별표 6의 구분에 의하여 조장수당을 지급



한다.

제28조(위험근무수당) 위험시설 분야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별

표 6의 구분에 의하여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제29조(선임수당) 「전기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도시가스

사업법」, 「소방시설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수도법」,

「승강기법」 등에 사업장 내 법정 안전관리자 등으로 선임된 자에 대

하여 별표 6에 의하여 선임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24. 7. 8.>

제29조의2(당직수당) 취업규정 제2장제5절에서 정한 당직근무를 하는

직원에게 별표 6의 당직수당을 지급한다.

제30조(연장ᆞ야간ᆞ휴일근로수당)「근로기준법」상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수행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별표 6의 기준에 의하여 예산의 범

위 내에서 해당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1조(연차휴가수당) ① 연차휴가수당이 발생한 경우 별표 6의 기준에

의하여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차휴가수당은 당해연도 12월에 잔여분을 산정하여

12월 말일까지 지급한다.

③ 연차휴가수당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보상하되 퇴사시에는 회계연도

유불리와 관계 없이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도록 한다.

제32조(가족수당) ① 부양가족이 있는 임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족수당으로 지급하되, 부

양가족의 수는 4명 이내로 한다. 다만,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



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24. 1. 15., 202

5. 5. 13.>

1. 배우자: 월 4만원

2. 자녀

가. 첫째 자녀: 월 5만원

나. 둘째 자녀: 월 8만원

다. 셋째 이후 자녀: 1명당 월 12만원

3. 배우자와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 1명당 월 2만원

② 제1항의 “부양가족”이라 함은 부양의무를 가진 임직원과 주민등록

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자로서 해당 임직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

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취학ㆍ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직원의 근무형편에

의하여 해당 직원과 별거하고 있는 가족(제1호에 해당하는 자, 제2호

에 해당하는 자 중 임직원의 배우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자,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중 임직원 본인 및 배우자의 자녀에 한한다)은 부양가족

에 포함한다. <개정 2024. 1. 15., 2024. 7. 8.>

1.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여자인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계

부 및 계모를 포함한다) 및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중 장애가 있는 사

람

3. 본인 및 배우자의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및 19세 이상의 직계비속



중 장애가 있는 사람

4.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가 있는 사람과 본인 및 배우자

의 19세 미만의 형제자매

③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장애가 있는 사람”이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 7. 8.>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

른 상이등급 제1급 내지 제7급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부

터 제6급까지

4.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법 시행령」 제41조 및 별표 5와 별표 6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 내지

제6급

5.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1조 및 별표 3에 따른 상이등급 제

1급부터 제6급까지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애에 준하는 사람으

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④ 가족수당 등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분까지 지급한다.

⑤ 감봉ㆍ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 또는 연봉월액이 감액지급 되는

자에게는 별표 4의 구분에 의하여 가족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5. 5. 13.>



⑥ 허위의 방법으로 제1항의 수당을 지급받은 때에는 그 지급받은 수

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하도록 하고, 해당 임직원에 대하여는 1년

의 범위 안에서 가족수당의 지급을 정지한다.

제33조(업무대행수당)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의 업무

를 대행하는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 6의 지급기준에 따

라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5. 5. 13.>

1. 출산휴가

2. 30일 이상의 병가, 유산ㆍ사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3. 6개월 미만의 공무상 질병휴직

제34조(특정업무 수행경비) 예산ㆍ결산ㆍ계약ㆍ감사ㆍ노사ㆍ보상ㆍ안

전보건 관리 업무ㆍ경영평가 실무담당 직원(부ㆍ소장급 이하)에 대하

여는 별표 6의 수당지급 기준표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특정업무

수행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5. 7.>

   제5장 복리후생비

제35조(복리후생비 지급구분) 임직원의 복리후생비 지급기준은 별표 7

과 같다. 다만, 휴직 및 정직 기간 중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6장 평가급

제36조(평가급) ① 임직원에 대하여 전년도 경영평가 결과와 개인별 근

무실적에 따라 평가급을 지급한다.



② 평가급은 평가대상년도의 직원 근무성적평정 등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며, 평가방법 및 지급기준 등 필요한 사항

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의한다.

③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평가급 지급 제외대상에 해당되는 자는

해당연도분 평가급을 지급하지 않는다.

④ 임원의 경영성과계약 체결시 청렴의무 위반시 제재사항 등을 명시

하여야 하며, 위반사례에 대하여는 홈페이지, 행정안전부 경영정보시

스템에 공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7조(예산성과금) 사업비 절감, 수익증대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급되는 예산성과금 지급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을 준용한

다.

   제7장 퇴직급여금

제38조(퇴직급여금) 만 1년 이상 근속한 임직원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급여금을 지급 한다. 이 경우 퇴직급여금의 산출은 「근로기준

법」 제34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따른다. <개정 2024. 7.

8.>

제39조(근속년수의 계산) 근속년수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계산한다.

1. 재직기간의 계산은 임명일이 속하는 월부터 퇴직일이 속하는 월까

지로 한다. 다만, 「병역법」 에 의한 군복무 기간은 그러하지 아니

한다.



2. 1년 미만의 단수 계산에 있어서는 일 단위 계산한다.

제40조(해임 등에 따른 퇴직금의 제한) ① 임원(「근로기준법」및「근

로자퇴직급여 보장법」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의 1/2를 줄여 지급한다.

1. 재직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정당한 직

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로 금고 이상

의 형이 확정된 경우

2. 「지방공기업법」 제58조, 제63조의7, 제78조의2에 따라 해임된 경

우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금의 1/2를 줄여 지급한 후 그 감액 사유가 소급

하여 소멸되었을 때에는 그 감액된 금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③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

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는 퇴직금의 1/2를 지급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퇴직금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

었을 때에는 그 지급 정지하였던 금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

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41조(퇴직급여금 지급일) 퇴직급여금은 퇴직급여금 청구일로부터 14

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

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

제42조 삭제 <2025. 5. 13.>



제43조(조기퇴직수당)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기퇴직을 신청

한 직원에게는 퇴직당시 기본급의 6개월분을 조기퇴직수당으로 지급

한다.

제44조(명예퇴직수당) ①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명예퇴직이 결

정된 직원에게는 다음 기준에 따라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다.

1. 정년 잔여기간 1년 이상 5년 이내인 직원: 퇴직당시 월 기본급의 반

액×정년 잔여월수

2. 정년 잔여기간 5년 초과 10년 이내인 자: 퇴직당시 월 기본급의 반

액×[60+(정년 잔여월수-60)/2]

3. 정년 잔여기간 10년 초과인 자: 정년 잔여기간 10년인 자의 금액과

동일한 금액

② 제1항의 정년 잔여기간은 명예퇴직일을 기준으로 하며 정년 잔여

월수 계산에 있어 15일 이상은 1월로 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

니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2.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3.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4. 감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나 수사중인 자

5. 임원 승진을 전제로 퇴직하는 자, 임원으로 선임되어 퇴직하는 자



   제8장 보칙

제45조(비상임 임원의 보수) 비상임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

한다. 다만, 이사회 개최에 따른 참석수당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

한다.

제46조(단수의 처리) 보수계산시 단수의 처리는 “10원” 단위로 하고, “1

0원” 미만은 절사한다.

제47조(위임규정)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으

로 정한다.

   부칙 <제34호, 2018.1.4.>

이 규정은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호, 2018.11.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수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조 별표2의 개정 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9호, 2020.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수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조 별표2의 개정 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8호, 2020.4.3.>



이 규정은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호, 2020.5.22.>

이 규정은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호, 2021.1.1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수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연봉제 적용 직원의 기본연봉

및 별표 2의 봉급기준표는 2020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

한다.

   부칙 <제80호, 2021.2.1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5호, 2021.8.1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7호, 2022.1.1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3호, 2022.4.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수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1의 연봉제 적용 직원의 기본연봉

및 별표2의 봉급기준표는 2021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

용한다.

   부칙 <제141호, 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수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임직원 기본연봉 구분표 및

별표 2의 직원 봉급 기준표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43호, 2023.4.1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9호, 2023.6.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4호, 2024. 1.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6호, 2024. 5. 7.>

이 규정은 2024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9호, 2024. 7. 8.>

이 규정은 2024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92호, 2025. 5. 13.>

이 규정은 2025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7호, 2025. 9. 8.>

이 규정은 2025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0호, 2026. 1. 19.>

이 규정은 2026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25. 5. 13., 2026. 1. 19.>

임직원 기본연봉 구분표(제5조 관련)

1. 임원의 기본연봉

(단위 : 원)

구 분 기본연봉 비 고

이 사 장 여수시장과의 계약에 의함

상 임 이 사 경력 및 업무능력 등을 판단하여 이사장이 결정

2. 연봉제 적용 직원의 기본연봉

(단위 : 원)

구 분

기본연봉

비고

상한액 하한액

2급 96,883,000 69,180,000

3급 83,458,000 58,192,000



[별표 2] <개정 2024. 1. 15., 2025. 5. 13., 2026. 1. 19.>

직원 봉급 기준표(제5조 관련)

1. 일반직 봉급 기준표
(월 지급액, 단위 : 원)

계급․
공단 2급
(공무원5급)

공단 3급
(공무원6급)

공단 4급
(공무원7급)

공단 5급
(공무원8급)

공단 6급
(공무원9급)

직무등급

호봉
1 1,883,700 1,612,800 1,422,230 1,325,830 1,296,940

2 1,960,430 1,682,210 1,489,330 1,342,800 1,310,550

3 2,037,250 1,752,690 1,557,290 1,405,170 1,324,160

4 2,114,590 1,826,010 1,626,470 1,468,000 1,336,440

5 2,192,460 1,898,020 1,700,140 1,540,390 1,394,930

6 2,270,590 1,969,900 1,769,970 1,603,970 1,451,990

7 2,349,100 2,044,790 1,840,020 1,668,170 1,506,340

8 2,428,010 2,120,050 1,915,180 1,728,900 1,555,220

9 2,506,520 2,195,310 1,980,280 1,787,130 1,604,220

10 2,585,560 2,267,070 2,052,580 1,843,430 1,651,800

11 2,659,660 2,329,470 2,111,210 1,898,270 1,699,760

12 2,725,970 2,391,350 2,168,020 1,948,700 1,746,310

13 2,788,750 2,448,940 2,223,000 1,997,460 1,791,550

14 2,848,800 2,504,440 2,276,450 2,046,320 1,835,240

15 2,906,130 2,561,380 2,327,660 2,098,340 1,877,350

16 2,979,840 2,613,250 2,377,320 2,143,830 1,915,940

17 3,032,760 2,663,690 2,422,280 2,187,500 1,955,600

18 3,084,100 2,712,190 2,465,580 2,229,510 1,993,320

19 3,136,980 2,758,710 2,501,460 2,269,280 2,029,830

20 3,184,460 2,803,580 2,537,880 2,307,890 2,064,800

21 3,230,470 2,843,360 2,575,570 2,344,280 2,098,460

22 3,270,770 2,878,040 2,613,650 2,376,400 2,130,440

23 3,313,280 2,907,970 2,650,300 2,406,280 2,161,260

24 3,353,970 2,945,140 2,682,270 2,434,860 2,187,910

25 3,388,680 2,977,500 2,715,170 2,461,020 2,216,120

26 3,425,590 3,011,310 2,746,230 2,485,850 2,242,230

27 3,438,210 3,042,860 2,775,480 2,511,340 2,267,210

28 3,471,370 3,069,680 2,802,930 2,535,120 2,291,000

29 3,502,420 3,097,760 2,828,280 2,556,700 2,312,960

30 3,531,690 3,123,740 2,852,070 2,576,730 2,333,510

31 3,561,180 3,149,930 2,876,060 2,596,900 2,354,230



2. 기능직 봉급 기준표
(월 지급액, 단위 : 원)

호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1호봉 1,346,930 1,229,930 1,162,070 1,155,270

2호봉 1,411,090 1,289,330 1,167,350 1,157,010

3호봉 1,476,460 1,351,700 1,172,910 1,158,740

4호봉 1,542,660 1,411,210 1,219,700 1,160,490

5호봉 1,618,550 1,472,900 1,275,940 1,162,230

6호봉 1,685,420 1,533,100 1,333,540 1,163,940

7호봉 1,753,130 1,590,560 1,387,880 1,173,850

8호봉 1,816,760 1,642,020 1,438,080 1,214,110

9호봉 1,878,030 1,694,040 1,486,680 1,253,120

10호봉 1,937,140 1,744,290 1,532,280 1,289,870

11호봉 1,994,900 1,794,930 1,578,000 1,327,400

12호봉 2,047,970 1,843,910 1,620,580 1,363,600

13호봉 2,099,040 1,891,690 1,662,780 1,397,410

14호봉 2,150,640 1,937,830 1,702,240 1,431,840

15호봉 2,204,960 1,982,440 1,741,560 1,465,400

16호봉 2,252,880 2,023,290 1,777,580 1,496,250

17호봉 2,298,870 2,064,900 1,814,300 1,527,510

18호봉 2,343,100 2,104,760 1,848,960 1,558,350

19호봉 2,385,140 2,143,410 1,880,230 1,586,210

20호봉 2,425,160 2,179,970 1,912,290 1,614,600

21호봉 2,463,770 2,215,740 1,942,620 1,641,750

22호봉 2,497,090 2,249,580 1,969,240 1,666,180

23호봉 2,528,450 2,282,220 1,996,410 1,691,450

24호봉 2,558,630 2,310,760 2,022,320 1,715,730

25호봉 2,586,200 2,339,960 2,046,360 1,739,080

26호봉 2,612,120 2,367,820 2,069,270 1,761,210

27호봉 2,638,770 2,394,300 2,090,430 1,774,600

28호봉 2,664,010 2,419,010 2,109,820 1,795,180

29호봉 2,686,530 2,442,190 2,128,390 1,814,570

30호봉 2,707,670 2,464,170 2,144,770 1,833,140

31호봉 2,728,970 2,486,360 2,161,260 1,851,890



[별표 3]
경력환산표(제6조, 제7조 및 제23조 관련)

구 분 경 력 환산율

갑 경력

○ 국가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임시직, 고용직 제외)

○ 군경력(전투경찰, 의무경찰, 방위병 근무기간 포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50%이상 투자한 기관에 근무한 경력

○ 박사, 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변호사, 법무사, 기술사,

건축사 등 전문자격증 소지자가 관련분야에서 근무한 경력

100%

을 경력

○ 국가 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을 소지하고 당해 분야에 종사한

경력자가 공단의 당해 기술직군에 근무할 경우

○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기관의 고용직, 계약직, 별정직,

청원경찰 근무 경력자가 공단의 기능직으로 근무할 경우

○ 교육, 연수기관에서 전산, 전기, 기계 등 해당분야 종사경력

○ 상장기업체에 종사한 경력자가 공단의 행정직으로 근무할 경우

80%

병 경력

○ 기업체(비상장회사로서 종업원 50인 이상) 근무경력

○ 법무법인, 세무회계법인, 감정평가법인, 문화재지표조사기관

등에서 종사한 경력

50%

정 경력
○ 위 경력에 예시된 이외의 기관, 단체, 기업체 및 직군에서

근무경력
30%

※ 이 기준에 예시되지 않은 직군에 대하여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별표 4] <개정 2025. 5. 13. 2026. 1. 19.>

장기근속수당, 영업수당, 가족수당, 대우수당 감액지급 구분표

(제15조, 제18조, 제19조, 제23조, 제23조의2, 제24조, 제32조 관련)

구 분
감 봉
기간중

직 위 해 제 및 휴 직

봉급이 8할(연봉
월액의 8할)이
지급되는 경우

봉급이 7할(연봉
월액의 7할)이
지급되는 경우

봉급이 5할(연봉
월액의 5할)이
지급되는 경우

봉급
(연봉월액)
미지급

감액할
금 액

수당액의
1/3 수당액의 2할 수당액의 3할 수당액의 5할 수당

전액

[별표 5] <개정 2025. 5. 13.>

장기근속수당 지급구분표(제23조 관련)

(월 지급액, 단위 : 원)

지 급 대 상 월지급액 비 고

일반직

및

기능직

○ 25년 이상 130,000원

○ 20년 이상 25년 미만 110,000원

○ 15년 이상 20년 미만 80,000원

○ 10년 이상 15년 미만 60,000원

○ 5년 이상 10년 미만 50,000원

○ 5년 미만 30,000원



[별표 6] <개정 2024. 5. 7., 2025. 5. 13., 2025. 9. 8., 2026. 1. 19.>

수당 지급기준표(제22조, 제23조의2, 제24조, 제26조,

제27조, 제27조의2, 제28조, 제29조, 제29조의2, 제30조, 제31조, 제33조, 제34조관련)

구분 지급율 또는 지급금액 지급대상
상여수당 ○ 기본급×400% ○ 연봉제 대상 임직원
파견수당 ○ 월 600,000원 ○ 파견 공무원

기술수당

○ 공인회계사, 건축사, 세무사, 기술사
: 월 100,000원

○ 기 능 장 : 월 50,000원
○ 기 사 : 월 30,000원
○ 산업기사 : 월 25,000원
○ 운전 및 차량정비 업무에 종사하는 자 :
월 40,000원

○ 간호사, 건강운동관리사, 기록물관리전문요원,
재난관리전문인력 : 월 30,000원

제26조 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

※ 박사학위소지자에 대하여는 기술
사 기준에 의한 기술수당 지급

장려수당 ○ 월 150,000원
○ 환경자원사업소 근무 직원
- 일반직(연봉제 대상자 포함) 및
기능직 직원

조장수당 ○ 월 50,000원 ○ 환경자원사업소 조장으로 임명된 자

위험근무수당 ○ 월 30,000원
○ 환경자원사업소의운전‧기술과에근무하는
자

선임수당

○ 전기안전관리담당 : 월 30,000원
○ 전기안전관리보조 : 월 15,000원
○ 위험물안전관리담당 : 월 10,000원
○ 기타법정안전관리인 : 월 10,000원
○ 소각시설법적관리인 : 월 10,000원

○ 직원으로서 특수업무(전기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기타법정안전관
리, 도시형폐기물종합처리시설 법
적관리인)에 선임된 자

※ 1명에게여러분야의선임이중복된경
우가장유리한하나의수당만지급함

당직수당 ○ 일·숙직근무수당 : 1회60,000원
○ 직원(연봉제 대상자 포함)
※ 숙직근무는 당직수당 지급과 별도로
대체휴무 1일을 부여함

시간외
근무수당 ○ 통상임금 × 1.5/209시간 ○ 직원(연봉제 대상자 포함)

휴일
근무수당 ○ 통상임금 × 1.5/209시간 ○ 직원(연봉제 대상자 포함)

야간
근무수당 ○ 통상임금 × 0.5/209시간 ○ 직원(연봉제 대상자 포함)

연차
휴가수당 ○ 월통상임금×1.0/209×8시간×일수 ○ 직원(연봉제 대상자 포함)

특정업무
수행경비

○ 월 80.000원
- 예산, 결산, 계약, 감사, 노사, 보상업무, 안
전보건관리 업무, 경영평가 실무 담당자

○ 실무 담당자 직원(부·소장급 이하)
※ 행정안전부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지
급

업무
대행수당 ○ 월 20만원 x 1/업무대행 지정 인원수 ○ 제33조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

대우수당 ○ 월 5만원
○ 최저직급인직원으로서승진소요최저기간
경과후6개월이후에도승진하지못한자

(단위 : 원)



[별표 7] <개정 2024. 1. 15.>

복리후생비 지급구분표(제35조 관련)
(단위 : 원)

구분 지급대상 지급액 비고

정액급식비 임‧직원 월 140,000원
-3급 이상 : 기본연봉에 포함지급
-4급 이하 : 보수지급일

직급보조비

이사장 월 600,000원

-3급 이상 : 기본연봉에 포함지급
-4급 이하 : 보수지급일

상임이사, 2급 월 400,000원

3급 월 250,000원

4급이하 월 150,000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이사장 월 650,000원

-기본연봉에 포함지급상임이사, 2급 월 200,000원

3급 월 100,000원

명절휴가비
연봉제 대상자

기본급×150%
-기본연봉에 포함지급

직원
-설날, 추석이 속하는 달에 각 7
5%지급

업무추진
교통비

이사장 월 250,000원

-기본연봉에 포함지급상임이사, 2급 월 200,000원

3급 월 140,000원

4급 월 130,000원

-보수지급일5급/기능6등급 월 130,000원

6급/기능 7등급이하 월 120,000원

가계안정비
연봉제 대상자

기본급×250%
-기본연봉에 포함지급

연봉제 비대상자 -보수지급일



[별표 8]

승진시 호봉획정표(제8조, 제9조 관련)

승진전
호 봉

승진후
호 봉

승진전
호 봉

승진후
호 봉

승진전
호 봉

승진후
호 봉

1 1 12 11 23 22

2 1 13 12 24 23

3 2 14 13 25 24

4 3 15 14 26 25

5 4 16 15 27 26

6 5 17 16 28 27

7 6 18 17 29 28

8 7 19 18 30 29

9 8 20 19 31 30

10 9 21 20 32 31

11 10 22 21


